
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6. 4. 24.>

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(제4조제1항 관련)

구분
출항 및 조업 

제한 기준
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

1. 태풍주의보ㆍ

태풍경보ㆍ풍랑

경보

모든 어선의 출항 

및 조업 제한
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

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

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

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

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 제

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

한정한다)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

청취할 것

2.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톤 미만인 

어선의 출항 및 조

업 제한

3. 폭풍해일주의

보ㆍ폭풍해일경

보

- 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

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

관서 함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

피 명령을 준수할 것

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 제

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

한정한다)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

청취할 것

비고

 1.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예상 

항로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.

 2.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

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상황 및 대피 시간 

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. 

 3. 안전본부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기상특보의 내용과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

항 등을 1시간마다 방송하여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 하

며, 어선의 대피 상황을 4시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필요 시 해양경찰

서, 시ㆍ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

